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 비고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

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

추어야 한다.


